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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(특)한국온천협회를 통한 온천자원조사 규정 알림

1. 온천법 제24조(온천자원의 보전 · 관리) 및 온천법 제27조(온천협회의 설립 등)과

관련입니다.

2.온천법 24조 제2항에서는 "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

자원을 조사하고 온천관리대장을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"고 규정하고 있

고 , 같은조 제4항에서는 "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를 제27조에

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"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 (특)한국온천협회 위탁을 통한 온천자원조사로 온천자원을 효율적으

로 보전하고 온천전문검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

다. (문의처 : 02-720-5004)

붙임 : 온천자원조사 관련 온천법령 규정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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